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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공사기간 조정에 따른 감리기간 연장 등 검토』   

[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(탄천우안 및 서측도로) 조성공사 책임감리용역]     

 

 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(탄천우안 및 서측도로) 조성공사의 공사기간 조정에 

따라 우리공사 감리용역관리지침에 의거 감리기간(공사준공일로부터 15일) 

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코자 보고합니다.

Ⅰ 공 사 개 요

 ◦ 위    치 : 송파구 장지동, 문정동 및 강남구 율현동, 자곡동 일원

 ◦ 공 사 명 : 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(탄천우안 및 서측도로) 조성공사
 ◦ 규    모 : 도시기반시설 2개 노선 (B=20~55m, L=2,548m)

              - 탄천우안도로 : 폭 25~55m, 연장 1,298m

              - 탄천서측도로 : 폭 20m, 연장 1,250m
 ◦ 도 급 액 : 40,161백만원 

 ◦ 공사기간 : 2008.12.22 ∼ 2016.04.15
 ◦ 도 급 자 : (주)엠지엘, 대보건설(주)

Ⅱ 용 역 개 요 
 

 ◦ 용 역 명 : 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(탄천우안 및 서측도로) 조성공사 책임감리용역 

 ◦ 용역기간 : 2009.02.10 ∼ 2015.10.28

 ◦ 감 리 자 : (주)유신, (주)일신하이텍

 ◦ 용역금액 : 2,110,850천원

Ⅲ 추 진 경 위 
 

 ◦ 2009.02.10 : 책임감리용역 착수

 ◦ 2015.10.12 : 공사기간 연장 보고 [택지사업본부장 방침 제511호]

                - 당초 : 2008.12.22 ~ 2015.10.13

                - 변경 : 2008.12.22 ~ 2016.04.15

                ※ 탄천우안도로 훼미리아파트구간은 지속적인 지하화 요구(선행)  

                    민원에 따라 추후 별도 검토 조치

 ◦ 2015.10.13 : 공사 계약변경



Ⅳ 검 토 사 항 
 

 ◦ 책임감리용역 기간 및 대가 조정(안)

   

구  분 당  초 변  경 증∙감
감리기간

(철수기간 제외)
2009.2.10~2015.10.28

(59.82개월)
2009.2.10~2016.04.30

(65.82개월)
증      6개월

감리원수 171.65인∙월 192.97인∙월 증  21.32인∙월
용 역 비 2,110,850천원 2,386,420천원 증 275,570천원

   - 책임감리원[수석감리사] 1인 및 상주감리원[감리사보] 3인

     ※ 분당선 환기구 선로차단작업(야간)시 상주감리원[감리사보/3개월] 1인 및   

        세곡2지구 상수도공사시 상주감리원[감리사보/8개월] 1인 반영

 ◦ 동남권유통단지 기반시설(탄천우안 및 서측도로) 조성공사의 금회 공사기간 조정에  

    따른 책임감리용역의 기간 연장 및 대가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감리기간은   

    기조정된 공사기간을 감안 연장(공사준공일로부터 15일까지) 시행토록 하고, 

 ◦ 분당선 환기구 선로차단작업(야간) 및 세곡2지구 상수도공사를 포함한 추가적인  

    감리대가는 감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인∙월수를 조정(171.65인∙월 → 192.97인∙월,  

    증 21.32인∙월)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 

Ⅴ 조 치 의 견 
 

 ◦ 상기와 같이 공사기간 조정 등에 따른 감리원 증가분(제반용역비) 및 감리기간  

    연장에 대하여는 계약변경시 반영 시행코자 합니다.

붙임 1. 공사기간 연장 방침서[택지사업본부장 방침 제511호]

2. (주)유신 감리15-1230호 공문 사본(별첨)

3. 기술심사 검토결과 통보

4. 감리비 산출내역서(변경). 끝.


